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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쟁송법 요론 사례연습 답안지 핸드북 초판 – 정오표

내용추가 및 오류수정 (2023년 06월 28일 기준)

2023년 03월 02일 발행된 행정쟁송법 요론 사례연습 답안지 핸드북 초판에서 추가된(보완) 내용과 

수정사항 등을 정리한 정오표를 게재합니다.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.

쟁점 위치 목차 줄수 수정사항

5 p. 17 Ⅰ 3 소변경(행소법 §12) → 소변경(행소법 §21)

11
p. 45

3 (2) 
6

 甲 수녀원 → S 수녀원
p. 46 2,5

15 p. 59 제시문 7

한편, 乙은 이미 같은 법 위반으로 2014년 5월 6일 B구청 소속 공무원들

은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위 영업소에 들어갔다가 甲이 여전히 

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하였다. 

→ 한편, 乙은 이미 2014년 동법 위반으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

있었다. 그 후 2015년 5월 6일 B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위생관리실태를 

검사하기 위하여 위 영업소에 들어갔다가 甲이 여전히 손님에게 성매

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하였다.

20 p. 78

(1) 

②
3

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

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에 해당한다.

→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는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

접근을 제한할 수 없는 곳에 해당한다. 

(2) 5 취소하는 → 취수하는

32 p. 123 제시문 7 안양사 → 안양시

41 p. 155 Ⅱ.2.(2) 4 라고 판시하여 ②설과 결을 같이한다. → 라고 판시한다. 

44 p. 171 4

** 4번 목차 내용 아래와 같이 수정

⑴ 행정절차법§26의 취지와 “2차통보서에서 행정심판·소송을 제기할 수 

있다.”라는 안내문구에 비추어 甲은 행정쟁송의 대상이라고 인식하였

음이 상당한바, 신뢰보호의원칙(행정기본법 §12)에 따라 규범적으로 

해석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. 

⑵ 또한 甲이 제출한 서류는 형식은 이의신청이나 LH공사의 1차 결정에서 

거부사유가 된 진정한 소유관계에 대한 소명과 함께 신청자격을 입증

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등 이와 관련된 제반 증빙자료를 새로 첨부하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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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하였는바, 이는 비록 형식은 이의신청에 해당하나 그 실질은 새로

운 신청에 포섭되므로 그에 대한 L공사의 제외 결정은 새로운 거부처

분으로 귀결되어 2차 결정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인정된다. 

50 p. 192 제시문 7

한편, 乙은 이미 같은 법 위반으로 2014년 5월 6일 B구청 소속 공무원들

은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위 영업소에 들어갔다가 甲이 여전히 

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하였다. 

→ 한편, 乙은 이미 2014년 동법 위반으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

있었다. 그 후 2015년 5월 6일 B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위생관리실태를 

검사하기 위하여 위 영업소에 들어갔다가 甲이 여전히 손님에게 성매

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하였다.

52 p. 200 Ⅴ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→ 원처분청(국방부장관)

65 p. 247 문제 3 판결 → 결정

70 p. 271 1. 1 경은 → 소변경은

72

p. 278 Ⅱ.2.

1 甲 → 경원자 甲p. 279 5.

p. 280 5.

73

p. 282 Ⅱ.2.

1 甲 → 경업자 甲p. 283 5.

p. 284 5.

77 p. 296 Ⅱ.1 3 경우에 한하여 → 경우(예：행정재산 갱신허가 신청거부처분)에 한하여

78

p. 299

Ⅰ. 1 집행정지(§232) → 집행정지(§23)

Ⅱ.1 3 경우에 한하여 → 경우(예：행정재산 갱신허가 신청거부처분)에 한하여

p. 300
Ⅴ. 

추가

현행 법제하에서 거부처분에 대한 유일한 행정쟁송상의 가구제 방안

은 의무이행심판(행심법§5 제3호)을 본안으로 하는 임시처분(행심법 

§31)이라고 할 것이다. 

99 p. 374 2. 2 관이를 → 이를 

101 p. 384 (4) 5
甲은 乙을 피고(행소법 §35)로 하여

→ 甲은 乙을 피고(행소법 §13, §38①)로 하여

104 p. 396 Ⅳ.1. 4 제소기간 → 청구기간


